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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가합 손해 상2009 22511 ( )

원 고 이1. ○○

이2. ○○

3. ○○

원고들 주소 창원시 동○○

원고들 소송 리인 변 사 균

피 고 부산 학 병원

부산 구 동○○

자 이사 ○○

소송 리인 법 법인 인

담당변 사 고지

변 종 결 2011. 12. 14.

결 고 2012. 1. 4.

피고는 원고 이 에게 원 원고 이 에게 원 원고1. 803,466,621 , 24,759,940 ,○○ ○○ ○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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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게 원 각 돈에 하여 부 지는 연10,000,000 2009. 1. 6. 2012. 1. 4. 5%

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각 계산한 돈 지 하라, 20% .

원고들 각 나 지 청구를 각한다2. .

소송 용 원고들이 나 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. 1/9 , .

항 가집행할 있다4. 1 .

피고는 원고 이 에게 원 원고 이 에게 원 원고 에906,843,320 , 29,763,840 ,○○ ○○ ○○

게 원 각 돈에 하여 부 이 결 고일 지는 연15,000,000 2009. 1. 6. 5%

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각 계산한 돈 지 하라, 20% .

사실1.

다 각 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 이 없거나 갑 증 갑 증 각, 1 , 4, 5 1,

증 각 재 이 법원 학 병원장2, 1 2, 3 , ○○○ ○○○○ ○○○○

병원장에 한 각 진료 감 탁결과 학 병원장에 한 각 신,○○ ○○○ ○○

체감 탁결과 사실조회결과에 변 체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 할 있

다.

가 당사자들 지.

원고 이 경 피고 병원 이하 피고 병원 이라고 한2009. 1. 1. 22:22 ( ‘ ’○○ ○○○○○

다 에 출생한 원고 이 아버지이고 원고 는 원고 이 어 니이며) , ,○○ ○○ ○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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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 병원 다 과 같이 원고 이 에 한 료를 담당하 료진 사용자이○○

다.

나 원고 이 출생. ○○

원고 는 경 피고 병원 소속 료진 부 개1) 2009. 1. 1. 22:22○○

시행 아 원고 이 출산하 는데 원고 이 출산 당시 재태연 주, 33 6○○ ○○

일 몸 게는 인 미 아 동 과 울 상이었고 산소포 도는 이, 2.48kg , 80%

었다가 구강 입 통하여 회복 었 며 분 분 아프가90% , 1 5 (Apgar score)

는 각 이었다5 , 7 .

원고 이 피고 병원 신생아 자실 겨 경 피고 병2) 2009. 1. 2. 07:00○○

원 소속 료진 부 속 우 잔 량 통하여 인하는 법(G-tube)

입 우 를 공 것 이하 라고 한다 롯하여 그5mL ( ‘ ’ )

부 지 피고 병원 소속 료진 부 다 같이2009. 1. 6. 06:00

를 았다.

일시 회 량1 여부 잔 량 특이사항

2009. 1. 2.

07:00

5mL

○ ㆍ
09:00

12:00

15:00

18:00 × 10mL

21:00

○

ㆍ

2009. 1. 3.

00:00

03:00

10mL

2mL

06:00 ㆍ

09:00 2mL

12:00 ㆍ

15:00 1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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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이 사건 사고 생 경과.

피고 병원 소속 료진 경 산소포 도는 심 동 는1) 2009. 1. 6. 06:12 40%,

분당 회 신 청색증에 동 과 울 이 없는 지 상태에 진 원고 이50 ○

견하고 원고 이 에 하여 같 날 경 양압 시, 06:13 (Ambu-bagging)○ ○○

작하 나 이 과 에 원고 이 입 우 가 역 하 다 원고 이( ),○○ ○○

일시 회 량1 여부 잔 량 특이사항

2009. 1. 3.
18:00

10mL

○ ㆍ

21:00

2009. 1. 4.

00:00

03:00

06:00

13mL
09:00

12:00

15:00 × 9mL

18:00

15mL
○

2mL

21:00 3mL

2009. 1. 5.

00:00

ㆍ03:00

06:00

16mL

09:00 × 8mL

12:00 ○ 2mL

15:00 × 3mL

래 핏덩어리 견,

피고 병원 소속 료진 염

심하여 래 핏덩어리가 계

속 면 라니티 (ranitidine)

여하도 처

18:00

○

1mL

21:00 7mL
래 핏덩어리 견

2009. 1. 6.

00:00 1mL

03:00
ㆍ

06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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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소포 도가 감지 지 아니하 며 심 동 도 분당 회 미만 감소하, 50

자 심장마사지를 시작한 뒤 같 날 경 내삽 실시하고 고 삽, , 06:15 (

지름 이는 이었다 에피 프린 용액 를2.5mm, 8.5cm ), (epinephrine) 0.01% 0.3mL

맥주사 여하 나 원고 이 산소포 도가 감지 지 아니하며 신, ,○○

청색증에 동 과 울 이 없는 상태가 지속 었다.

그리하여 피고 병원 소속 료진 원고 이 에 하여 양압 심장마사지2) ○○

를 계속하면 같 날 경 에피 프린 용액 를 맥주사 여하여06:20 0.01% 0.3mL

원고 이 산소포 도는 증가하 나 심 동 는 회복 지 아니하여65% ,○○

피고 병원 소속 료진 같 날 경 에피 프린 용액 를 같 날06:25 0.01% 0.3mL ,

경 탄산 소나트륨 생리식염 합 액 같 날 경 칼06:45 2.5mL 2.5mL , 06:55

슘 생리식염 합 액 같 날 경 시간당 생리식염2.5mL 2.5mL , 07:00 5mL

액 각 맥주사 여하고 같 날 경 내삽 재실시하 며 재고, 07:15 (

삽 지름 이는 이었다 그 원고 이 산소포3.5mm, 8.5cm ), ○○

도는 증가함과 아울러 심 동 도 회복 었고 같 날 경에야 소95% , 07:30

산소포 도가 히 회복 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100% ( ‘ ’ ).

원고 이 이 사건 사고 후인 각 뇌 자 공명3) 2009. 1. 6. 2009. 1. 12.○○

상검사결과 좌 엽 핵 뇌 양 엽 후 엽 등에 범 한 뇌, , ,

경색 증상 보 며 이에 른 우 상 하지 약 운동 역 언어 역, ( ), ,萎弱ㆍ

인지 역 등 한 달지연 내사시 운동 이상 등이, , (ocular motor apraxia)

상 는 상태이다 이하 이 사건 장해라고 한다( ‘ ’ ).

라 학지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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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

미 아 학 상황이 안 이라면 생후 일 이내에 를 시작하는데2, 3 ,

모 나 희 미 아 분 를 하루에 미 아 체 당 이내 시간마1kg 10mL 4, 6, 8

다 하는 법 시작하고 한 가 가능하다고 단 면 히 하루,

량 늘리며 일 체 이상 미 아는 시간마다 회 량, 2kg 3 1 10mL

시작하여 시간 이후 시간 이 회 량 지 증가시킨 뒤 종12 72 1 20mL ,

는 회 량 내지 지 증가시키는 법이 추천 다 량 일1 37 50mL .

인 과 미 아 소 상태 질병상태를 종합하여 결 하여야 하고 소 능이, ,

떨어지거나 소 능 과하는 를 아 우 를 한 시간 내에 소 하지 못하

는 미 아에 있어 는 내용 역 가 생 가능 이 있다 라 잔 액.

증가 구토 등 소 능 하나 소 능 과를 시사하는 거부증상 이 있, (intolerance)

경우 감량 는 식시 야 하며 특히 변이나 액에 액이 검출 는 것,

험한 증상 아들여진다.

후 조2)

료진이 상 인 소 능 갖춘 신생아에게 후에 트림 시 다면 식도 내,

우 는 거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볼 있고 가사 소량 남아 있다고 하 라도,

식도연동운동 통하여 내 가게 어 신생아를 라도 안 하나 상,

인 소 능 갖추지 못한 미 아에 있어 는 트림 시킨 뒤에도 여 히 내용

이 역 할 있어 미 아를 그 는 것이 내용 인에 한 도폐쇄

등 험 할 도 있다.

신생아 심폐소생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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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에 한 심폐소생 시행할 경우 구강 내 이 질 등 인①

하여 도를 지하고 산소를 사용한 양압 를 시행하(suction) (A, Airway), 100%②

지속 인 양압 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내삽 실시하며, (B, Breathing), ③

산소를 사용한 양압 가 이상 지속 었 에도 심 동 가 분당 회 미100% 30 60

만일 경우 심장마사지를 시행하고 산소를 사용한 양압(C, Circulation), 100%④

심장마사지가 이상 지속 었 에도 심 동 가 분당 회 미만일 경우 에피30 60

프린 탄산 소나트륨 등 약 맥주사 여하여 심 동 등 회, (D, Drug)

복시 야 한다 도 지는 단계 본이 는 과 만약 도 지가.

도 내 분 이나 이 질에 하여 해 는 경우에는 인 과 이 드시 필요하고,

내삽 이 실시 뒤에도 효과 인 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신속하게 삽

한 를 재 인하거나 삽 거하고 다시 이를 삽입하여 고 하는 등 조

를 하여야 한다.

원고들 주장2.

원고들 원고 이 이 이 사건 사고 날 잔 액 증가 액에 액, ,① ○○

검출 등 거부증상 보 므 피고 병원 소속 료진 는 원고 이,

에 한 를 시행함에 있어 량 감량하거나 를 단할 주○○

가 있었 에도 이를 게 리한 채 량 지하는 등 과실 질 고 원고, , ②

이 이 미 아 출생하 므 피고 병원 소속 료진 는 원고 이 에,○○ ○○

한 를 시행하고 트림 시킨 뒤에도 내용 이 역 할 가능 염 에,

고 역 여부를 찰하며 그에 하는 조 를 취할 가 있었 에도 이를 게 리, ,

한 과실도 있고 원고 이 이 내용 이 역 함 써 지 상태에, ③ ○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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므 피고 병원 소속 료진 는 원고 이 에 하여 도 내 이 질 등, ○○

인하여 도를 지하고 도내삽 하게 실시하는 등 법 심폐소생,

시행할 주 가 있었 에도 이를 게 리한 채 도 지를 하지 아니하는 등,

과실 범하 며 피고 병원 소속 료진 같 과실이 경합하여 생한, ④

이 사건 사고 원고 이 에게 이 사건 장해가 생하 므 피고 병원 이 사,○○

건 진료계약 당사자 는 그 소속 료진 사용자 이 사건 사고 원고들

이 입 모든 재산 신 손해를 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.ㆍ

쟁 별 단3.

가 손해 상책임 립.

상 과실1)

를 시행함에 있어 량 일 인 과 미 아 소 상태 질병상,

태를 종합하여 결 하여야 하고 소 능이 떨어지거나 소 능 과하는 를,

아 우 를 한 시간 내에 소 하지 못하는 미 아에 있어 는 내용 역

가 생 가능 이 있 므 잔 액 증가 구토 등 거부증상이 있 경우 감량, ,

는 식시 야 하며 특히 변이나 액에 액이 검출 는 것 험한 증상,

아들여지는 사실 원고 이 이 사건 사고 날 경부 이 사건 사고 당일, 09:00○○

경 지 회에 걸쳐 계속 잔 량이 찰 었 뿐만 아니라 이 사건00:00 6 ,

사고 날 경 래 핏덩어리가 견 어 피고 병원 소속 료진이 원15:00

고 이 염 심하여 래 핏덩어리가 계속 면 막보 인,○○

라니티 여하도 처 한 사실 피고 병원 원고 이 출생 당시 삼킨 산모( ○○

양 에 여 있 액이 생후 일간 액에 채 고 어 래 핏덩어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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견 었다고 다 나 이 같 주장 같 피고 병원 소속 료진 진단,

처 과도 모 어 아들일 없다 이 사건 사고 날 경 이 사건 사고), 21:00

당일 경에도 원고 이 후 래 핏덩어리가 계속 견00:00 ○○

었 사실 각 앞 본 같 므 피고 병원 소속 료진 는 원고 이, ○

에 한 를 시행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 날경에는 량 감량하거나○

를 단할 주 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.

그러나 피고 병원 소속 료진 이 사건 사고 날이나 이 사건 사고 당일경

량 감소시키거나 를 단하는 조 를 취하지 아니하고 히 이 사건 사고,

날 경부 원고 이 에 한 회 량 증가시킨 뒤 이 사건 사고06:00 1 16mL ,○○

날 경 경 회만 를 하지 아니한 채 량 이 사건 사고 당09:00 15:00 2

일 경 지 지한 사실06:00 (피고 병원 소속 료진 이 사건 사고 날 경21:00

이 사건 사고 당일 경 원고 이 래 핏덩어리가 계속 견 었00:00 ○○

에도, 래 핏덩어리가 계속 면 라니티 여하라는 피고 병원 소속 료진 처

도 이행하지 아니하 다) 이 사건 사고 날 경부 이 사건 사고 당일, 18:00 06:00

경 지 시간 간격 계속 를 았 원고 이 결국 이 사건3 16mL ○○

사고 당일 경 지 상태 견 사실 이후 원고 이 에 한 양압06:12 , ○○

과 에 입 우 가 역 한 사실 각 앞 본 같 며 이 법원, ○○

학 병원장 병원장에 한 각 진료 감 탁결과에 하,○ ○○○○ ○○○○○

면 병원 원고 이 이 출생 당시 아프가 는 분 분, 1 5 , 5 7○○○○○ ○○

상 아니었 나 양 한 소견이었고 출생 당일부 이 사건 사고 당, ,

일 지 계에 이상 소견이 없었다는 학 소견 힘과 아울러 주산,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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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안 특이 없는 신생아 도폐쇄에 한 지 가장 한 원인 내용

인이고 이 사건 사고 날 원고 이 에 한 량이 많았 가능 고, ○○

할 있다는 학 소견 힌 사실 병원도 원고 이 내용, ○○○○ ○○

이 모 거 상태이었다면 역 할 가능 없 며 원고 이 지, ○○

원인 내용 인일 가능 이 높고 그 에 지를 래할 원인이 만,

한 소견 보이지 아니한다는 학 소견 힌 사실이 각 인 는 같,

학 소견 등에 추어 볼 원고 이 이 를 지 시간이 지, 72○○

난 이 사건 사고 날경 원고 이 에 한 회 량이 앞 본 일1 16mL○○

인 인 내지 보다는 소량이라고 하 라도 원고 이 지는37 50mL , ○○

피고 병원 소속 료진 시행상 과실 생하 다고 볼 것이다.

후 조 상 과실2)

료진이 상 인 소 능 갖춘 신생아에게 후에 트림 시 다면 식도 내,

우 는 거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볼 있 며 가사 소량 남아 있다고 하 라도,

식도연동운동 통하여 내 가게 어 신생아를 라도 안 하나 상,

인 소 능 갖추지 못한 미 아에 있어 는 트림 시킨 뒤에도 여 히 내용

이 역 할 있어 미 아를 그 는 것이 내용 인에 한 도폐쇄

등 험 할 도 있는 사실 원고 이 이 재태연 주 일 몸 게는, 33 6 ,○○

인 미 아 출생한 사실 각 앞 본 같 므 피고 병원 소속 료진2.48kg ,

는 미 아인 원고 이 에 한 를 시행하고 트림 시킨 뒤에도 식,○○

도 내 우 가 역 할 가능 염 에 고 역 여부를 찰하며 그에 하는,

조 를 취할 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.



- 11 -

그러나 피고 병원 소속 료진이 같 조 를 취하 인 할 증거는 없고,

원고 이 이 이 사건 사고 당일 경 피고 병원 소속 료진 부 를06:00○○

고 여 분 후인 같 날 경에야 이미 산소포 도는 심 동 는 분, 10 06:12 40%,

당 회 신 청색증에 울 이 없는 지 상태에 진 상태 피고 병원 소속50

료진에 하여 견 사실 원고 이 지는 내용 이 역 하여 생, ○○

한 사실 각 앞 본 같 므 이러한 사 종합하면 가사 피고 병원 소속, ,

료진이 일시경 원고 이 에 한 후에 트림 시 다고 하 라도 피고,○○

병원 소속 료진에게는 원고 이 에 하여 후 찰 조 를 게 리하○○ ㆍ

여 내용 이 역 함 써 지가 생하게 한 과실도 있다고 볼 것이다.

심폐소생 상 과실3)

심폐소생 시행함에 있어 도 지는 본이 는 과 만약 도 지가

도 내 분 이나 이 질에 하여 해 는 경우에는 인 과 이 드시 필요하고,

내삽 이 실시 뒤에도 효과 인 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신속하게 삽

한 를 재 인하거나 삽 거하고 다시 이를 삽입하여 고 하는 등 조

를 하여야 함 앞 본 같 므 피고 병원 소속 료진 는 원고 이, ○○

에 하여 같 법 심폐소생 시행할 주 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.

그러나 피고 병원 소속 료진 이 사건 사고 당일 경 원고 이 에 하여06:13 ○○

도 내 분 등 인하여 도를 보하지 아니한 채 양압 를 시행하여

입 우 가 역 한 사실 원고 이 같 날 경 내삽 실시, 06:15○○

뒤에도 같 날 경 산소포 도가 에 그 는 등 효과 인 가 이루어지지06:20 65%

못하 나 피고 병원 소속 료진 그 부 약 시간 후인 같 날 경에야, 1 07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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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원고 이 에 한 내삽 재실시하여 같 날 경 원고 이07:30○○ ○○

산소포 도가 히 회복 었 사실 각 앞 본 같 며 이 법원100% ,

학 병원장에 한 진료 감 탁결과에 하면 병원도 신생,○○○ ○○○○

아 자 지상 원고 이 에 한 첫 번째 도내삽 에 인 등 도 지○○

이 없고 첫 번째 도내삽 후에도 효과 인 가 이루어지지 아니한,

상황 보인다는 학 소견 힌 사실이 인 는 같 학 소견 등,

에 추어 볼 피고 병원 소속 료진에게는 원고 이 에 한 심폐소생 시, ○○

행함에 있어 같 주 를 한 과실도 있다고 볼 것이다.

인과 계4)

이 법원 학 병원장에 한 각 신체감 탁결과 학○○○ ○○ ○○○

병원장에 한 진료 감 탁결과에 하면 병원 원고,○○○○○ ○○○○○

이 이 이 사건 사고 지 계에 이상소견이 없었 며 뇌손상,○○ ㆍ

증상도 없었다는 학 소견 힌 사실 병원도 원고 이 재태연, ○○ ○○

주 일 미 아 출생하 나 출생체 이 인큐베이 료나 인33 6 , 2.48kg

공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상 인 상황 어 있어 이 사건 장해는 이

사건 사고 이 있 것 보인다는 학 소견 힌 사실이 각 인 는 ,

같 학 소견에 추어 볼 원고 이 이 사건 사고 말미암아 이, ○○

사건 장해를 보이게 었다고 볼 에 없 므 피고 병원 소속 료진 이 사건,

사고에 한 과실과 원고 이 이 사건 장해 사이에는 인과 계가 존재한다고 할○○

것이다.

소결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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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 피고 병원 그 소속 료진 사용자 이 사건 사고 원고들이 입 모

든 손해를 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이 이 미 아 출생한 사 등이 보이 는 하{ ○○

나 원고 이 인큐베이 료나 인공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 므 이 법, (○○

원 학 병원장에 한 자 소아청소 과 신체감 탁결과2010. 8. 6.○○○ ○○

참조 같 사 이 피고 병원 책임 한하는 것 하지 아니하다),

고 단 다}.

나 손해 상 범.

이 사건 사고 원고들이 입 재산 신 손해액 산출근거 지출 용 계산내, , ,

역과 그 액 는 다 과 같다 다만 월 계산한 간이자를 공 하는 단( , 5/12%

리할인법에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가 계산하 하고 월 미만 과잉 상,

막 하여 간이자 공 이 월 소득액이 쪽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계산,

편 상 원 미만 월 미만 버리 한다).

일실 입1)

가 인 사실)

별 남자- :

생 월일- : 2009. 1. 1.

여명 이 사건 사고 당일 부 여명종료일 이다- : 38.25 ( 2047. 3. 29. )

노동연한 군복 를 마 는 부 가 지 여명종료일에- : 2031. 1. 1. 60 (

사망한 것 간주하여 그 다 날부 는 생계 공 한다1/3 )

노동능 에 한 평가 원고 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소한- : ○○

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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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능 상실 맥 라이드 부 뇌 척 항 직업계 는- : 100%( -B-4 , ,ㆍ ㆍ Ⅸ

이 법원 학 병원장에 한 자 신체감 탁결과 사실조2010. 8. 6.○○○ ○○

회결과에 하면 병원 원고 이 이 사건 장해가 다소 나, ,○○

한 차이는 하 어 워 결국 구히 남 장애가 있 것 상 고 이,

사건 장해가 재 슷하게 고 경우 노동능 상실 평가할 있다100%

는 학 소견 힌 사실이 인 므 각 신체감 당시 원고 이, ○○

이 사건 장해가 고 지 아니하 다고 하 라도 그 노동능 상실 평가, 100%

할 있다)

인 근거 갑 증 재 이 법원 학 병원장에 한 각 신체[ ] 1 , ○○○ ○○

감 탁결과 사실조회결과

나 합계 원 계산상 원이나 원고들이 구하는 에 른다) : 209,836,251 (= 210,621,877 ,

별지 손해 상액 계산 참조)

료2)

원고 이 이 합계 원 지출하 다- 14,759,940 .○○

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내지 각 재[ ] , 7 1 47

향후 료3)

가 필요한 료내역과 용)

리 료 작업 료 지 마다 원 리 료(1) : 20 1 5,038,280 {= ( 22,185

원 작업 료 원 주 회 주+ 26,260 ) × 2 × 52 }

검사 외래진료 약 여명종료일 지 마다 원(2) , : 1 1,241,432 [= ①

검사 원 뇌 자 공명 상검사 원 뇌 검사 원 연779,112 {= ( 673,942 + 105,170 ) 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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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 외래진료 원 원 연 회 약 만 천 원 항1 } + 97,320 (= 16,220 × 6 ) + 36 5 (=② ③

경 천 원 일 회 일1 × 1 × 365 )]

내사시 등 인한 안과 료 만 원(3) : 2

원고 이 이후 리 료 검사 등 구하나 원고 이 이( 2010. 2. 26. , ,○○ ○○

부 이 사건 변 종결일 지 각 료를 사실 인 할 증거가 없2010. 2. 26.

므 계산 편 상 이 사건 변 종결일 다 날인 처 각 료를, 2011. 12. 15.

는 것 보고 가를 계산한다)

인 근거 이 법원 학 병원장에 한 각 신체감 탁결과[ ] ○○○ ○○

나 합계 원 별지 손해 상액 향후 료 각 계산 참조) : 85,161,848 ( )

보조구 구입4)

가 필요한 보조구내역과 용)

원고 이 이 사건 사고 여명종료일 지 마다 체어 만 원 상당5 80○○ ①

개 마다 목 보조 만 원 상당 개 욕창 지용 만 원 상당1 , 2 24 1 45②

개 마다 특 침 만 원 상당 개가 필요하다 원고 이1 , 15 45 1 ( 2010. 2. 26.③ ○○

이후 각 보조구 구입 를 구하나 원고 이 이 부 이 사건 변, 2010. 2. 26.○○

종결일 지 각 보조구를 구입한 사실 인 할 증거가 없 므 계산 편 상 이,

사건 변 종결일 다 날인 처 각 보조구를 구입하는 것 보고2011. 12. 15.

가를 계산한다)

인 근거 이 법원 학 병원장에 한 자 신체감 탁[ ] 2010. 8. 6.○○○ ○○

결과

나 합계 원 별지 보조구 구입 계산 참조) : 10,966,815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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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5)

가 개 필요 개 도)

원고 이 이 사건 장해 가 는 부 여명종료일인5 2014. 1. 1. 2047.○○

지 일 도시보통인부 인 개 가 필요하다 건강한 아라고 하 라도 가3. 29. 1 1 ( 5

지는 부모 등 타인이 일상생 일일이 돌보아 필요가 있어 그 간 동안

개 청구는 인 지 아니한다).

인 근거 이 법원 학 병원장에 한 자 신체감 탁[ ] 2010. 8. 6.○○○ ○○

결과 사실조회결과 경험,

나 합계 원 별지 개 계산 참조) : 457,501,707 ( )

자료6)

참작사 원고들 나이 가족 계 재산 도 이 사건 사고 경- : , , ,

결과 이 사건 장해 도 그 에 이 사건 변 과 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, ,

결 액-

원고 이 천만 원: 4○ ○○

원고 이 각 천만 원, : 1○ ○○ ○○

결4.

그 다면 피고 병원 원고 이 에게 원 일실 입 원803,466,621 (= 209,836,251 +○○

향후 료 원 보조구 구입 원 개 원85,161,848 + 10,966,815 + 457,501,707 +

자료 천만 원 원고 이 에게 원 료 원 자료4 ), 24,759,940 (= 14,759,940 + 1○○

천만 원 원고 에게 자료 천만 원 각 돈에 하여 불법행 일 이), 1○○

사건 사고 당일인 부 원고가 구하는2009. 1. 6. 이 결 고일인 지는2012. 1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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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에 한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소송 진 등에 한 특 법5% ,

에 한 연 각 계산한 지연손해 지 할 가 있 므 원고들20% ,

청구는 각 인 범 내에 이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 지 청구는 이,

없어 이를 각 각하 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.

재 장 사 우

사 균

사 강경미


